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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년 4월 13일(화) 

◎ 시간 : 16:00 ~ 17:00 

◎ 진행 : 줌(Zoom)웨비나 플랫폼 이용 

◎ 방법 : 실시간 화상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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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안건] 

 

제1호 안건 

 결산(案)보고 - 2021.03.31일자 결산 보고의 건 

 

제2호 안건 

 교섭 보고 –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상 주요 안건 보고 

 

[심의 안건] 

 

제1호 안건 

 ⓛ규약 변경- 당사 사명 변경에 따른 노동조합 명칭변경 승인의 건  

 ②규약 신설 및 처무규정 신설- 지방출신 당연직 중앙집행위원 

   주거지원의 건 

 

제2호 안건 

  ⓛ당연직 중앙집행위원 인준의 건  

  ②임명직 중앙집행위원 인준의 건  

  

제3호 안건 

 감사위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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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미래에셋대우노동조합 규약 및 규정에 따른 용어 알기! 

 규약_ 제 41조(임원) –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위원장,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감사위원) 

 

 규약_제 25조(구성) - ①조합의 중요 업무를 일상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중앙집행위원회는 당연직 중앙집행위원과 임명직 

중앙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②조합의 임원 및 상무집행위원은 

당연직 중앙집행위원이 되고, 임명직 중앙집행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되 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받아야하며, 그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임기를 개시한다. 단, 임명직 중앙집행위원은 대의원이 

추천할 수 있다. 

 

 규약_ 제 44조(선출과 해임) - ②임원 중 감사위원은 위원장 또는 

임원의 추천으로  대의원대회에서 비밀, 직접, 무기명 투표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규약_제 24조(대의원 임기)-ⓛ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일수의 경과 또는 미달을 불문하고 임기만료년도 정기대의원대회 

전일까지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대의원 결원 시 그 대의원의 

잔여임기 여부를 불문하고 보궐 선출하여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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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안건 제 1 호  – 결산(案)보고  

(2021.3.31 일자 결산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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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미래에셋대우 노동조합 자산현황 

                         2021.03.31 기준 

구분 계좌 금액 비고 

일반회계 

미래에셋대우 CMA 

(210-20-4195094) 
80,008,876 일반예산 I 

SC 은행 

(357-20-350212) 
43,760,766 일반예산 II 

특별회계 

(적립금 등) 

미래에셋대우 CMA 

(200-20-8808917) 
2,322,956,752 

일반예산 I 에 포함 되어야 할 예산 

2 천만원 포함 됨 

(4 월 5 일 일반예산 I 정상 송금 함)  

미래에셋대우 CMA 

(213-20-4195094) 
532,827,066 투쟁기금 

콘도입회금 674,400,000 보증금 -한화콘도 증서(24 구좌) 

미래에셋대우 위탁 

(200-22-8808917) 
86,234,956 

주식 

8,123 주(3/30 종가 기준 9,750 원) 

미래에셋대우 CMA 

(212-20-4195094) 
28,239,927 지점 노조 통합 당시 금액 

미래에셋대우 CMA 

(211-20-4195094) 
8,633,127 

기타 수익 

(대리운전 적립금) 

총액 3,777,061,470 
2020.12.31 기준 총액:3,626,852,527 

※변동성(주식평가금액상승:6,44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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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리조트 법인 콘도 회원권 현황 

회원번호 입회일 만기일 분양금액(원) 

091203558 2011/10/28 2031/10/27 26,300,000 

091203559 2011/10/28 2031/10/27 26,300,000 

091203560 2011/10/28 2031/10/27 26,300,000 

091203561 2011/10/28 2031/10/27 26,300,000 

091203562 2011/10/28 2031/10/27 26,300,000 

091203563 2011/10/28 2031/10/27 26,300,000 

091203564 2011/10/28 2031/10/27 26,300,000 

091203565 2011/10/28 2031/10/27 26,300,000 

091203566 2011/10/28 2031/10/27 26,300,000 

091203567 2011/10/28 2031/10/27 26,300,000 

091203568 2011/10/28 2031/10/27 26,300,000 

091203569 2011/10/28 2031/10/27 26,300,000 

111206226 2013/10/28 2033/10/27 29,900,000 

111206227 2013/10/28 2033/10/27 29,900,000 

111206228 2013/10/28 2033/10/27 29,900,000 

111206229 2013/10/28 2033/10/27 29,900,000 

111206230 2013/10/28 2033/10/27 29,900,000 

111206231 2013/10/28 2033/10/27 29,900,000 

111206232 2013/10/28 2033/10/27 29,900,000 

111206233 2013/10/28 2033/10/27 29,900,000 

111206234 2013/10/28 2033/10/27 29,900,000 

111206235 2013/10/28 2033/10/27 29,900,000 

111206236 2013/10/28 2033/10/27 29,900,000 

111206237 2013/10/28 2033/10/27 29,900,000 

총금액 674,400,000 

▣ 미래가치 비교 

만기 기준 회원권 물가상승률 

or CMA 금리 

현재자산 가격 미래 현금흐름 

(기간, 금리 가정) 

2031/10/27 12 개 1.5% (가정) 315,600,000 264,933,316 

2033/10/27 12 개 1.5% (가정) 358,800,000 288,612,201 

총금액 674,400,000 553,545,517 

 

▣ 특징 

위 표와 같이 2011년 12구좌, 2013년에 12구좌 당시 노동조합에서 674,400,000원의 보증금을 

주고 구입. 만기까지 미래에셋대우 노동조합은 사용권을 갖고 있으며 만기 시 금액은 보증금이

므로 돌려 받도록 계약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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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구 비 품 대 장 
      

번호 비품명 구입년월일 구입가격 수량 
내구 

연한 

1 
캠코더 

(소니 HDR-CX550) 
2010.10.06 989,500 1  

2 
오디오 

(LG 전자 FB164M) 
2010.12.16 265,200 1  

3 한일스탠드형선풍기 2011.03.28 57,500 1  

4 

노트북 

(LG 전자 

Z330GE30K) 

2012.03.02 1,535,000 1  

5 카메라 삼각대 2012.09.14 75,000 1  

6 그랜드카니발 R 2014.04.25 23,170,000 1  

7 노동조합 게시판보드 2015.10.29 180,000 1  

8 
전기온풍기(BKH-

2051P) 
2019.02.03 119,000, 1 3 

9 노동조합자수기 2018.04.03 280,000 1 3 

10 녹음레코더 2018.06.08 314,990 1 3 

11 
게시판 

보드(스케줄)) 
2018.06.08 314,990 1 3 

12 스피커(투쟁용) 2018.12.07 1,138,000 2 10 

13 
노트북(LG 전자 

15ZD990) 
2019.05.24 1,650,14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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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2021.01~2021.03) 

    

구분 조합비(수입) 지출금 차액 

1 월 118,707,614                    86,246,866  32,460,748 

2 월 116,268,196                     49,193,972  67,074,224 

3 월 116,254,278                   71,978,484  44,275,794 

합계 351,230,088 207,469,322 143,760,766 

file:///C:/UCWARE/Mi-SQUARE%20Messenger/dn_temporary/예산정리(통합)_ver0.1.xlsx%23'예산집행상세%20(2021)'!E40
file:///C:/UCWARE/Mi-SQUARE%20Messenger/dn_temporary/예산정리(통합)_ver0.1.xlsx%23'예산집행상세%20(2021)'!F40
file:///C:/UCWARE/Mi-SQUARE%20Messenger/dn_temporary/예산정리(통합)_ver0.1.xlsx%23'예산집행상세%20(2021)'!G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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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지출지부 (2021.01~2021.03) 
     (원) 

관 항 목 예산 사용금액 집행률(%) 

운영비 

유지비 

사무 소모품비 200,000 152,950 76 

기구비품비 400,000 0 0.00 

통신비 11,000,000 1,696,600 15 

기타유지비(잡비) 5,000,000 319,004 6 

차량유지비 8,000,000 664,340 8 

회의비 
대의원대회비 30,000,000 821,548 3 

중앙집행위원회 10,000,000 0 0.00 

인건비 급료 30,000,000 6,653,360 22 

자문비 법률자문비 70,000,000 40,920,000 58 

판공비 

당연직중앙집행위원 

업무추진비 
47,400,000 11,850,000 25 

임명직중앙집행위원 

업무추진비 
75,000,000 12,750,000 17 

감사위원 업무추진비 9,000,000 2,250,000 25 

대의원복지포인트 52,000,000 6,759,250 13 

야근비 야근비 1,000,000 624,350 62 

사업비 

복지사업비 

경조금 60,000,000 11,982,500 20 

휴가복지포인트 140,000,000 42,788,120 31 

동호회지원비 16,000,000 0 0.00 

대외협력비 
대외지원비 3,000,000 190,800 6 

대외활동비 5,000,000 1,324,440 26 

홍보사업비 

책자 및 

기타홍보인쇄비 
10,000,000 125,400 1 

설문조사비 6,000,000 566,059 9 

교육사업비 
도서구입비 4,000,000 0 0.00 

교육비 1,000,000 0 0.00 

행사비 

대내행사비 150,000,000 0 0.00 

대의원수련회비 30,000,000 0 0.00 

생일선물포인트 80,000,000 25,170,000 31 

문화행사비 150,000,000 0 0.00 

조직활동비 

분회순회비 90,000,000 1,495,700 2 

단체교섭비 3,000,000 218,100 7 

조직활동비 50,000,000 17,365,190 35 

선거유세활동비 12,000,000 9,369,841 78 

선거관련홍보물 5,000,000 7,211,870 144 

후원금 16,000,000 4,000,000 25 

쟁의활동비 100,000,000 199,900 0.1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100,000,000 0 0.00 

총계 1,380,000,000 207,469,32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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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예산 집행률 

목 절 예산 2021.01 2021.02 2021.03 사용금액 

집

행

률 

유지비 

사무 소모품비 200,000  17,650 135,300 152,950 76 

기구비품비 400,000    - 0.00 

통신비 11,000,000 118,200 1,410,200 168,200 1,696,600 15 

기타유지비(잡비) 5,000,000 34,000 47,190 237,814 319,004 6 

차량유지비 8,000,000 219,700 135,700 308,940 664,340 8 

회의비 
대의원대회비 30,000,000 802,944 18,604  821,548 3 

중앙집행위원회 10,000,000    - 0.00 

인건비 급료 30,000,000 2,289,692 2,181,834 2,181,834 6,653,360 22 

자문비 법률자문비 70,000,000 18,920,000 1,650,000 20,350,000 40,920,000 58 

판공비 

당연직중앙집행위원 

업무추진비 
47,400,000 3,950,000 3,950,000 3,950,000 11,850,000 25 

임명직중앙집행위원 

업무추진비 
75,000,000 4,500,000 4,250,000 4,000,000 12,750,000 17 

감사위원 업무추진비 9,000,000 750,000 750,000 750,000 2,250,000 25 

대의원복지포인트 52,000,000 2,535,150 2,674,600 1,549,500 6,759,250 13 

야근비 야근비 1,000,000 156,100 91,150 377,100 624,350 62 

복지사

업비 

경조금 60,000,000 4,644,000 3,692,000 3,646,500 11,982,500 20 

휴가복지포인트 140,000,000 12,444,020 12,442,930 6,901,170 42,788,120 31 

동호회지원비 16,000,000    - 0.00 

대외협

력비 

대외지원비 3,000,000 70,800  120,000 190,800 6 

대외활동비 5,000,000 629,380 16,560 678,500 1,324,440 26 

홍보사

업비 

책자 및 

기타홍보인쇄비 
10,000,000   125,400 125,400 1 

설문조사비 6,000,000   566,059 566,059 9 

교육사

업비 

도서구입비 4,000,000    - 0.00 

교육비 1,000,000    - 0.00 

행사비 

대내행사비 150,000,000    - 0.00 

대의원수련회비 30,000,000    - 0.00 

생일선물포인트 80,000,000 10,920,000 10,440,000 3,810,000 25,170,000 31 

문화행사비 150,000,000    - 0.00 

조직활

동비 

분회순회비 90,000,000 395,700  1,100,000 1,495,700 2 

단체교섭비 3,000,000 121,200 8,000 88,900 218,100 7 

조직활동비 50,000,000 7,745,980 2,985,690 6,633,520 17,365,190 35 

선거유세활동비 12,000,000  330,000 9,039,841 9,369,841 78 

선거관련홍보물 5,000,000  2,151,864 5,060,006 7,211,870 144 

후원금 16,000,000 4,000,000   4,000,000 25.00 

쟁의활동비 100,000,000   199,900 199,900 0.10 

예비비 예비비 100,000,000     0.00 

합계 1,380,000,000 86,246,866 49,243,972 71,978,484 207,469,32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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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안건 제 2 호- 교섭 보고 

(2021 년 임금 및 단체협상 주요 안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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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    !! 

1. 단체협약 내용 변경 

변경 제5조 조합원의 범위 

변경 제7조 회사내규의 제정 및 변경 

변경 제8조 상호통지의무 

변경 제15조 조합교육 

변경 제20조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 및 면제시간 

변경 제26조 인사권 

변경 제50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상호협조 

변경 제82조 제84조 제85조 주택대여 및 임지수당 지급 

변경 제92조 쟁의행위 불참가자 

신규 유연근무제 도입 

 

제 5 조(조합원의 범위)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에서 제외한다. 

1. 이사대우 이상 또는 팀·점장 이상의 직책을 수행하는 자 

2. 인사 및 기획 담당부서(경영관리팀·경영혁신팀·전략팀 등)직원  

3. 수습, 인턴 중에 있는 자 

4. 계약직(촉탁), 전문직, 상담역, 고문, 용원 등 

5. 기타 회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협의로 정한 자 

(3) (2)항의 조건을 상실할 때에는 상실과 동시에 종업원의 3분의2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노

동조합에 자동 가입된다. 단, (2)항의 제1호 및 제2호 조건을 상실할 때에는 상실 1개월 후에 

직전 소속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제7조 [회사내규의 제정 및 변경] 회사는 본 협약과 관련 있는 회사내규를 제정 또는 변경 하고

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상호통지의무]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를 조속히 통지하여야한다. 

회사의 통지사항 조합의 통지사항 

1. 정관의 변경 

2. 임금 및 근로조건 관계규정의 제정, 개폐 

3. 임원 및 종업원의 인사변동 (채용, 퇴직, 

전보, 보직변경, 승격, 상벌)이 있을 때 

4. 회사의 조직개편, 출자결정이 있을 시 

5. 결산 재무제표 

1. 규약의 변경 

2. 조합의 임원, 간부 및 대의원의 변동 

3. 조합원이 조합과 관계있는 단체의 임원 

또는 간부가 되었을 때 

4. 타 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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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합교육]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신입사원 연수 시 2시간 이내의 조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근로시간면제대상자 및 면제시간]  

1. 근로시간면제는 연간 11,000시간으로 하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구체적인 면 제대상자 및 면

제배분시간을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면제자를 변경하고자할 경우에는 교섭대표노조 가 사전에 회

사에 통보하고, 회사와 협의하여 변경한다. 

3. 회사가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근로시간면제를 사 용하는 각 노조

에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각 노조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26조 [인사권] 조합은 인사권이 회사에 귀속함을 인정한다. 다만, 인사결과에 관하여 조합원 

및 조합에서 이의가 있을 때는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0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상호협조] 회사와 조합은 조합원이 능률적으로 계속적인 근무

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제82조 [주택대여 및 임지수당 지급] 회사는 비연고지 근무 조합원에게 주택을 임차 대여하며, 

사정에 의하여 주택을 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대여 및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비연고지 기준은 회사내규에 따른다. 

 

1. 주택대여 2. 임지수당 

자 격 서울, 경기지역을 제외한 비연고지 근무자  구 분 월지급액 

대여한도 
가족동반 

지 점 장 전용면적 30평 이하 APT  

수석매니저/부점장 45만원 

차장이하 
2,500만원 이내 지원 

(가족 동반시) 
 

선임매니저 40만원 단독부임 1인 1실 기준의 공동사택 제공  

대여기간 타 지역으로 전보 발령될 때까지  
매니저 이하 35만원 

 

제84조 [주택 매입자금 대출] 회사는 무주택 조합원이 주택매입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대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회사내규에 따른다.  

대 상 자 

가. 실 근무 2년 이상인 직원 

나. 무주택자(단,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매도 후 구입하는 경우에는 가능) 

다. 본인 명의의 계약(공동명의 포함) 

라. 계약이 실시되는 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투자목적 제외) 

대출한도 6,000만원 이자율  
5000만원 이하 : 2% 

5000만원 초과 : 3% 

상환 기간 2년 거치 12년 분할 상환  

주) 세부사항은 복지규정 또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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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주택 전세자금 대출] 회사는 무주택 조합원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대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회사 내규에 따른다. 

대 상 

가. 실 근무 1년 이상인 직원(계열사 근무기간 포함) 

나. 무주택자(단,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매도 후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에 는 가

능) 

다. 본인 명의의 계약(공동명의 포함) 

라. 계약이 실시되는 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대출한도 6,000만원 이자율 
5000만원 이하 : 2% 

5000만원 초과 : 3% 

대출기간 2 년 이내 ( 12년 이내 연장 가능 )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주) 세부사항은 복지규정 또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제92조 [쟁의행위 불참가자] 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때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쟁

의 행위에 가담하지 못하며 자기본연의 직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1. 전산기계담당직원 

2. 기획실 직원 

3. 교환, 출납직원, 기사, 자금담당직원 

4. 기타 회사와 조합이 합의한 자 

 

2. 2021년 임금 인상 

동종 업종 비교 후 2021년도 임금협상 안 제시 (ex 식대비 현실화) 

시간외수당 현행 11시간 폐지 

기타수당,시간외수당 → 기본급 편입 

PC – ON/OFF제 도입 (유연근무제 도입 연결) 

 

※ 타사대비 초임을 비교해 보면 매니저, 선임매니저의 임금 증액이 가장 필요하며, 우수 

인재 이탈 현상 예상 됨 

 

3. 각종 제도 변경 

 

신인사제도 개편 

- 승진연한 축소 , 승진포인트 축소, 승진기회 확대, 수석매니저의 현실적 고과 적용, 

대학 및 군년차 차등자 개선, 신인사제도 시행으로 당시 문제된 년차 및 무기계약직 

변경, 기능직 직원 제도 변경(체크오프 기준 모호함) 

 

육아기 지원제도 개선 및 확대 

- 육아휴직 기간 확대, 육아기 단축근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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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지 정책 변경 

기존복지개선 

 

 임지수당 현실화 

 의료비 제도 변경 

-    치과 치료 의료비 한도 증액 (100만원->200만원) 

 주택자금대출 확대  

-     전세자금대출: 6천만원 -> 한도증액 

-     매입자금대출: 6천만원 -> 한도증액 

 경영성과급제도 현실화: ROE 15%->10% 변경 

 

신규 복지 

 

 선택적 복지 도입 

- 미혼자, 자녀가 없는 기혼자의 복지 지원 확대 

 (ex. 통합 복지 포인트제도 도입) 

 대학원 지원 활성화(단기과정 포함) 

 특별 성과급 지급 

- 코로나 위로금, 가정의 달 특별 상여 등 

 

근무환경 개선 

 

 CS상담직 단체협약 포함 

 휴가 사용시 Refresh 휴가지원금(온라인상품권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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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안건 제 1 호 – 규약 변경 

당사 사명 변경에 따른 노동조합 명칭 변경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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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약 변경 –노동조합 명칭 변경의 건  

 단체협약 제8조 [상호통지의무]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를 조속히 통지하여야한다.  

회사의 통지사항 조합의 통지사항 

1. 정관의 변경 

2. 임금 및 근로조건 관계규정의 제정, 개폐 

3. 임원 및 종업원의 인사변동 

(채용, 퇴직, 전보, 보직변경, 승격, 상벌)이 있을 때 

4. 회사의 조직개편, 출자결정이 있을 시 

5. 결산 재무제표 

1. 규약의 변경 

2. 조합의 임원, 간부 및 대의원의 변동 

3. 조합원이 조합과 관계있는 단체의 임원 또

또는 간부가 되었을 때 

4. 타 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하였을 때 

※ 단체협약 제 8 조에 의거하여 회사로부터 당사 사명 변경 통지 받음 

 노동조합 규약 변경 사항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노동조합의 명칭은 미래에셋대우 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칭하며, 영문 표기는  

Miraeassetdaewoo Labor Union으로 한다.  

 

 회사 사명 변경 [2021.03.24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명 변경 확정] 

회사 사명 변경 (前) 회사 사명 변경 (後)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증권 

 

 노동조합 명칭 변경 승인의 건  

노동조합 사명 변경 (前) 노동조합 사명 변경 (後) 

미래에셋대우노동조합 미래에셋증권노동조합 

Miraeassetdaewoo Labor Union Miraeassetsecurities Labor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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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약 신설 및 처무규정 신설 – 지방출신 당연직중앙집행위원  

주거 지원의 건 

 

 미래에셋대우 노동조합은 지방출신 당연직중앙집행위원(규약 제25조의 구성의 일부를 

말함)의 주거 지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결의하고자 함. 

 

 집행부를 구성하는데 있어 지방 출신의 지원자들은 원거리 이동에 대한 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조합에 뜻이 있어도 주거 해결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따른

다고 함. 이에 미래에셋대우 노동조합은 우수한 조합원을 조합 임원으로 피선 또는 임

명하기 위해서는 조합 규약을 개정하고 최소한의 주거비를 보장하고자 규정을 신설하

고자 함. 

 

 별도 규정은 상무집행위원자 중 지방출신 당연직중앙집행위원 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운영 내용에 대하여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결의 예정.  

 

 노동조합규약 신설 

신설 

 

제 27 조의 1.(당연직중앙집행위원 주거 지원) - 신설 

1. 조합은 제 25 조의 당연직중앙집행위원 중 지방 출신 당연직중앙집행위원을 위하여 

숙소를 제공하거나 임대차 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당연직중앙집행위원 주거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 출신 당연직중앙집행위원 

주거지원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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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안건 제 2 호 – 당연직 중앙집행위원 인준의 건  

                                임명직 중앙집행위원 인준의 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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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제 14 대 노동조합은 13 대 노동조합 정책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정책의 기조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 14 대 노조의 첫 걸음으로 회사가 추진하는 정책에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뛰어 넘어,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회사에 정책을 먼저 제시하는 정책 

노조를 표방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기획국과 교육홍보국 신설을 통해, 회사에 

제시한 정책을 협상하고 조합원들에게 바로 전달하는 과정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규약 규정 

제 48 조에 근거: 조합은 다음의 9 개의 부서(국)을 둘 수 있으며, 업무담당자는 위원장이 

정한다.) 

 

정책 기획국장은 앞으로 조합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단체협약 등 교섭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며 대내외 각종 사안들을 발빠르게 접수하여 조합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입니다. 

 

조직국장은 외부활동을 강화하며 조합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소식을 직접 

듣고 조합원의 노동 실태 조사 및 분회 간의 유대 증진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교육홍보국장은 사내 다양한 전달 매체를 통해 조합 소식을 알리고, 분회 총회를 통한 

의사전달체계를 강화하여 소통하는 노동조합 건설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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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집행위원회 (24명) 

지역본부 사번 (新)중앙집행위원회 신규 임명 여부 

서울 1지역본부 3300990 강해경 (新) 

서울 2지역본부 3313099 도규상 (新) 

서울 3지역본부 3335700 장경미 (新) 

서울 4지역본부 3333405 이지호 (新) 

서울 5지역본부 

3306246 김성훈  

3337494 정명기  

3304391 김명희 (新) 

부산경남지역본부 

3339926 조명제  

3346205 홍상근  

3316411 박일수  

대구경북지역본부 

3346442 홍영민  

3318520 방종윤  

3311053 김한진 (新) 

호남충청지역본부 

3343079 최아름 (新) 

3350008 김은비 (新) 

3320052 서정길 (新) 

고객센터 1 3335416 임종필 (新) 

고객센터 2 3329025 이미정 (新) 

IT 3331917 이재열 (新) 

디지털금융부문 3309881 김지연  

법인솔루션부문 3340061 조병래  

투자전략부문 3325437 오지훈  

경영혁신,지원부문 3318511 방    정 (新) 

리스크관리,준법감시부문 3343265 최원석 (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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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중앙집행위원 명단 인사말 

  

 
누구나 외롭다. 누구나 힘들다. 다들 아닌척 

살아갈 뿐이다 -책<어떤하루,신준모> 

그러나 혼자가 아닌 우리라면 ..외롭지도 

두려움도 없을거 같습니다. 위원장님을 필두로 

똘똘 뭉쳐 잘 해 나갑시다!! 14 대 노동조합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으로 인해 많은 혜택을 누렸던 

사람으로 앞으로는 후배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받은 혜택을 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하고 효율성있는 활동을 통해 많은 

조합원들이 만족할 만한 중집위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전남 신임 중집위 

투자센터광주 WM 김은비입니다. 

우리 광주전남지역의 조합원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의 의견과 고충을 적극 청취하고 공감하는 

신뢰받는 소통창구로서, 물리적 거리를 넘어 전 

조합원들의 단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한 일터를 위해~! 투쟁~! 

 

제 14 대 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을 맡게 된 

포항 WM 김한진 입니다. 

힘찬 새출발과 함께 할 수 있어 감개무량합니다. 

앞으로 제 14 대 노동조합이 가고자 하는 

길에 보탬이 되도록 함께 열심히 달리는 

중집위가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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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새롭게 강남 2 지역 중집위를 맡게된 

도규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을 가족과 

함께, 또 절반을 직장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즐거움과 

슬픔을 나누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우리 직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정말 동료애로써 대하고, 서로 서로 소중한 

존재로서 조합원들이 존중받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외되는 노조원 없이 참여하는 노조가 되어 좋은 회사가 

되도록 작은 힘이 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객센터 2 이미정 입니다. 

고객센터는 노동조합이 있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관심과 처우개선이 필요한 부서 

입니다. 14 대 노동조합 고객센터 중집위로서 역할을 

다하며 조합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항상 

소통하겠습니다.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IT 부분 중집위를 맡은 이재열 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만,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노동조합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중집위가 된 투자센터목동 WM 이지호 

선임입니다^^ 다년간 본사에서 근무도 했었고 

현재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면서 양쪽의 애로사항을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본사든 지점이든 회사생활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좋은 

방향을 찾아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센터대전 WM 서정길 

선임입니다. 저는 금번에 처음 중앙집행위원이 

되었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지점 

조합원들의 근무 여건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점 조합원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잘 

취합해서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노동조합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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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단합이 

필요합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보다 나은 혁신적인 조합으로 거듭 날수 

있도록 이끌고. 조합원 각자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등한 노사 관계를 실현하고자 회사측과 대등한 

노사관계, 서로 올바른 방향으로 협력 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쉽을 집행부와 함께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3 지역본부 중집위를 맡게된 

장경미 입니다.새로 출발하는 노동 조합에 

서울 3 지역 본부 조합원 들의 목소리를 잘 전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발전하는 노동조합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더 나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한 발 앞에서 더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중집위에 임명된 최원석입니다.  

새로운 14 대 노동조합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이사항 

 

제 14 대 노동조합은 “동행을 통해 동감하고 행동을 통해 감동주는 노동조합”을 

건설하고자  각지역본부 및 본사부문의 우수한 분들을 선별하여 (現)임명직 

중앙집행위원 10명과 (新)임명직 중앙집행위원 13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노동조합이 아닌 준비된 노동조합으로서 단단한 집행부를 만들겠습니다. 

대의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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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안건 제 3 호 – 감사위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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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감사위원 인사말 

 

이번에 14 대 노동조합 감사로 내정 받은 포항 WM 

한성환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 노동조합 규약  

 

 규약_ 제 44 조(선출과 해임) - ②임원 중 감사위원은 위원장 또는 임원의 추천으로  

대의원대회에서 비밀, 직접, 무기명 투표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특이사항 

 

제 14 대 노동조합은 조합원과의 약속을 바로 지키고자 [행동] 공약에 나와있는 “노동조합 

사무 감사 기능 강화”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사무감사 역할은 노동조합 집행기구인 중앙집행위원들의 활동사항을 감사하며, 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들의 활동내역을 조합원들에게 공지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旣)중앙집행위원 중 노동조합 본연의 일을 잘 알고, 관리 감독할 분으로 

추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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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대 노동조합은 동행을 통해 동감하고 

행동으로 감동주는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